
금융자유구역법 

제1조  

정의  

국가: 아랍에미리트연합국 

금융자유구역: 금융활동이 이루어지는 아랍에미리트연방 내 모든 토후국에 

설립되는 자유구역 

금융활동: 은행활동과 금융활동, 은행서비스와 금융서비스, 보험과 재보험, 

금융시장, 금융자유구역 내 가능한 지원활동 

지원활동: 금융중개서비스와 통화중개서비스, 컨설턴트서비스, 각종서비스 

제공, 금융자유구역 내 회사, 기업, 개인에 대한 상품제공 

은행금융활동: 은행금융업무와 은행업무 

회사와 기업: 금융자유구역 내에 설립되거나 또는 영업이 가능한 회사와 그 

지점과 기업 

 

제2조 금융자유구역은 연방법령으로 수립한다. 또한 법인의 성격을 가지며, 

금융자유구역 운영위원장이 법적으로 이를 대표한다. 금융자유구역은 구역 

내 업무로 인한 의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. 국무위원회는 구역의 위치와 

면적을 지정한다. 

 

제3조 1)금융자유구역과 구역 내 모든 영업에 대하여는 자금세탁범죄에 

관한 연방법의 2002년 제4차 법령을 따른다. 



2)금융자유구역과 금융활동에 대하여는 연방의 민사법과 상법을 제외한 

모든 연방법을 따른다. 

 

제4조 금융자유구역은 다음의 각 항을 이행하여야 한다: 1)은행금융업무에 

대하여는: ㄱ)회사의 지점, 기업, 공동회사, 자회사에 대하여서만 업무를 

허가하고 탄탄한 재정기반과 조직적, 행정적인 구조를 갖추어 이 활동에 

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가 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. 

ㄴ)금융자유구역 내 영업허가를 받은 회사와 기업은 아랍에미리트 시장에서 

위탁하여 거래하지 아니한다. 또한 아랍에미리트 디르함으로 거래하지 

아니한다. 

ㄷ)회사와 회사의 지점, 기업에 대한 허가기준은 아랍에미리트 내 적용하는 

기준 이상이어야 한다. 

2)아랍에미리트 내 유통시장에서 영업을 허가 받은 금융중개상에 대하여는 

아랍에미리트 어음과 상품관련 기관과 시장의 동의를 취득한 후 

금융자유시장 내 활동을 허용한다. 

3)아랍에미리트 어음과 상품관련 기관과 시장의 동의를 취득한 후 각 

회사는 국가 내 모든 유통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다. 

4)재 보험의 대하여서만 국가 내 보험활동을 할 수 있다. 

5)자유구역을 통하여 영업을 허가 받은 회사와 기업은 이 지역 내에서만 

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하고 국외에서의 영업을 허가 받을 수 있다. 

 



제5조 금융자유구역은 아랍에미리트가 가입하거나 가입할 국제조약을 

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

 

제6조 금융자유구역에서 유사기관, 센터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협력할 수 

있다. 단, 이 양해각서가 아랍에미리트가 가입할 협약에 반하지 아니한다는 

조건 하에 그러하다. 

 

제7조 1)금융자유구역은 구역의 활동과 이 법령의 준수에 대한 

반기보고서(半期報告書)를 발행하여야 한다. 

2)연방정부 내 관할기관은 이 법령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

금융자유구역을 조사하고 그에 대한 보고서를 국무위원회에 제출하여 

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 

3)금융자유구역설립목적에 관한 해당토후국에 대한 제3조의 법령을 

준수하여 구역활동에 필요한 입법을 발표한다. 

 

제8조 금융자유구역대표자는 국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구역설립일로부터 

4년 이내에 회사와 기업에게 아랍에미리트 내 금융자유구역의 행정적, 

지정학적 경계를 넘어 타 지역에서의 영업을 허용할 수 있다. 

 

제9조 국무위원회는 이 법안에 대한 시행령을 발표한다. 

 



제10조 이 법은 관보에 게재하고 게재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 

 


